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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Because the amount of medical waste (i.e., health-care waste) generated in Korea is rapidly

increasing and social concern against its safety is widespread, a number of issues related with medical wastes

are being discus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diverse medical waste management systems

worldwide and propose future directions of a medical waste management system in Korea. 

Methods: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mainly on the WHO, and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European

Union (Germany, Belgium and UK), Japan and the United States. For these countries, the data with respect to

their systems for medical waste management ranging from the definition of medical waste to the whole processes

of collection, transportation and disposal were summarized and compared. 

Results: The terminology and classification of medical wastes were not consistent for WHO recommendation, EU,

Japan, US and Korea. Comparison of the collection, storage, transportation and disposal of medical waste showed

that Korea had rather stronger regulations for medical waste management compared to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Belgium (Flanders region), Germany, Japan and the US. Considering that developed countries adopt

rather flexible disposal system especially for general medical wastes which pose lower possibility of infection,

Korean government could consider diversifying disposal methods other than incineration. It may also be very

important to try to reduce the amount of medical wastes and enough capacity for off-site incineration are secured.

Conclusion: Our study of international comparisons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identify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current medical waste management systems and establish more effective

on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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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에서 의료폐기물은 1981년 보건복지부에서 의

료법에 근거하여 ‘적출물 등(외과적 시술에 의한 적

출물, 죽은 태아 등)’에 대한 관리가 시작된 이래,1)

1999년에 ‘감염성폐기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도구 및 생물학적 시료를 포함한 일회용품(거즈, 기

저귀, 주사기, 플라스틱, 병 등)으로 관리 범위가 확

대되었다.2) 2000년에 환경부로 업무가 이전되었고

2008년에야 ‘의료폐기물’이라는 용어가 채택되고 현

재의 7개 범주로 이루어진 분류체계로 정리되었으며

전용용기에 태그(tag)를 부착하여 발생에서부터, 수

집·보관·운송, 처리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전자시스

템(RFID,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system) 이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3)

의료폐기물은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수집·운반을

담당하는 작업자뿐만 아니라, 병원균에 감염된 병원

균에 감염된 의료폐기물로부터 의료폐기물로부터의 2

차 감염성 등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4) 예를 들어 감

염되어 있는 의료폐기물 자체나 그에 의해 오염되어

있는 물로 인해 콜레라, 에이즈, 폐렴 등 다양한 질

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5) 특히, 2014년의 에볼

라바이러스, 2015년의 메르스바이러스 등 치명률이

높은 신종감염병의 국외 또는 국내의 확산으로 인해

의료폐기물 처리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인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6) 

우리나라는 최근 의료폐기물의 발생량이 빠른 속도

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소각처리 용량이 그 만큼 원

활히 확충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관리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다른 국

가에서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어떠한 정책을 펼치

고 있는지 여러 가지 사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이에 의료폐기물 관리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을 찾기 위하여 국내외 관리 실태를 조사·비교하는 한

편, 이를 근거로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폐기물 관리체

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을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자료수집 및 정리 방법

1. 의료폐기물 제도 비교대상 국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지침과, 유럽연합(독일,

벨기에, 영국 등),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였다. 독일의 경우 자원재순환에 중점을 두고 에

너지 회수를 위해 소각 중심의 폐기물 정책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벨

기에는 영토가 작은 국가로서 인구집단에 대한 위해

성 최소화라는 원칙하에 중앙집중적이며 전적으로

소각에 의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은 한

국의 이웃 국가이면서 폐기물 관련법의 모델을 제공

한 국가라고 할 수 있으며, 미국은 현재까지 의료폐

기물 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선진국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정의와 분류·수집·운

반·처리 과정 전반에 걸친 관리제도에 대한 자료를

정리, 비교하였다. 각국의 의료폐기물 관련 자료는

각종 문헌(보고서, 지침서, 논문, 인터넷을 통한 정

보 수집 등)을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2. 국가간 비교항목 선정

먼저, 국가 또는 지역별로 다른 의료폐기물의 정

의와 분류체계를 비교, 정리하였는데, 유럽연합(EU)

의 구분을 기본으로 하고 국제보건기구(WHO) 권고

지침,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을 비교하였다. 또한,

각국의 의료폐기물 수집(전용용기 등), 보관(온도, 기

간 등), 운반(차량에 대한 규정, 온도 규정, 발생장

소에서 처리장소까지의 거리 등) 및 처리방법(on-site

및 off-site 처리방법, 감염위해성의 정도에 따른 의

료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처리방법을 달리하는지 여

부, 소각처리 방법에 대한 의존도, 전용소각로 규정

등), 전반적인 규제의 강도 등 여러 가지 항목에 대

해 요약하였다. 이러한 비교는 유럽연합 국가 중 독

일과 벨기에(Flanders 주), 미국, 일본, 한국에 대해

수행하였다. 

3. 한국의 의료폐기물 제도에 관한 시사점과 전망

국내 자료의 경우 2006년에서 2015년까지 각 년

도의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보고서와 여러

의료폐기물 관련 보고서 등을 활용하였다. 최종적으

로 의료폐기물 제도의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폐기물 관리체계에 대한 시사점과 현재의 쟁점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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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의료폐기물의 정의 및 분류체계

한국에서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

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 상 특

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로 정의된다.3) 현재 한국에

서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중 하나로 분류되어 관

리되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

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구분되며, 위해의료폐기

물은 다시 조직물류폐기물, 병리폐기물, 손상성폐기

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로 구분된다.7) 

의료폐기물과 관련된 위험의 정도를 감염(infection),

상해(injury), 중독(intoxication), 윤리적 문제(ethical

concerns)로 나누고 현재의 의료폐기물 구분에 따라

그 정도를 나타내면 Table 1과 같다. 감염의 경우 격

리의료폐기물과 손상성폐기물이 가장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고, 물리적 손상의 경우 손상성폐기물, 중독

의 경우 생물·화학폐기물, 윤리적 문제의 경우 조직

물류 폐기물이 가장 많이 연관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의료폐기물 관련 용어와 분류체계가

일관성 있게 사용되고 있지 못한데, 여러 국외 사례

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이 요약된다.

1.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기구가 2014년에 발간한「보건·의료 활

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Safe

management of wastes from health-care activities)」

(이하 세계보건기구 지침서)는 ‘의료행위 및 이와 관

련한 연구·실험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health-

care waste’로 정의하고 있다.4) 세계보건기구 지침서

에서는 의료폐기물을 유해성을 기준으로 크게 ‘유해

의료관련 폐기물(hazardous health-care waste)'과 ’비

유해 의료관련 폐기물(non-hazardous health-care

waste)'로 구분하고 있다. ‘유해 의료관련 폐기물’은

다시 7가지(손상성폐기물, 감염성폐기물, 병리계폐기

물, 약제폐기물, 세포독성폐기물, 화학계폐기물, 방사

성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5)

2. 유럽연합(EU) 국가

유럽연합은 1975년 7월 15일부터 폐기물목록제정

과 위원회조직 등을 다룬 지침(Directive 75/442/EEC)

을 통하여 폐기물 전반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

하였다. 이후 1992년 6월에는 의료폐기물 관련 프로

젝트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의료폐기물 처리의 목표

설정과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였다. 이를 수행한 전

문가 그룹은 유럽 내의 의료폐기물 현황에 대한 정

보제공과 함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유

럽연합의 폐기물목록(EWC, European Waste

Catalogue)은 6자리의 코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맨

앞의 두 자리 수는 대분류, 그 다음 두 자리 수는

중분류, 마지막 두 자리 수는 소분류를 나타낸다. 유

럽연합의 폐기물목록에서는 ‘health care waste’를

‘사람 또는 동물의 진료 및 질병 연구 과정에서 발

생하는 폐기물’로 정의하고 대분류로 코드번호 18을

부여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폐기물목록에서 코드번

호 18로 대분류한 의료폐기물은 중분류로 출산 및

Table 1. Hazard of medical wastes by the classification of Korea

Classification of Medical Wastes in Korea
Hazard

Infection Injury Intoxication Ethical concerns

Infectious Medical Wastes +++ +

Hazardous Medical 

Wastes

Body parts or fluids 

(Placenta) + ++

Sharps + +

Pathological test ++ ++ (+)

Biological/Chemical +++

Blood-contaminated + +

General Medical Wastes (+) (+) (+)

Note: (+): not likely, +: likely, ++: significant, +++: very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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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질병의 진단, 처치, 예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

기물(18 01)과 동물 질병의 진단, 처치, 예방 과정에

서 발생하는 폐기물(18 02)로 분류된다. 이들 중분

류 항목은 각각 소분류 항목(‘18 01’의 경우 9항목,

‘18 02’의 경우 7항목)으로 나뉜다.8)

EWC는 6자리의 코드로 분류하고 있는데, Table 1

에 제시된 코드가 ‘health-care waste’로 분류되는 종

류이다. 유럽연합에서 정의하는 의료폐기물은 바로

‘health-care waste’로 볼 수 있다. 손상성 폐기물은

18 01 01/18 02 01, 혈액백과 혈장을 포함한 신체

부위와 장기는 18 01 02, 감염예방의 관점에서 수

집 및 처리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은 18 01

03*/18 02 02*, 감염예방의 관점에서 수집 및 처리

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는 폐기물은 18 01

04/18 02 03, 위험한 독성물질로 구성되어 있거나

그러한 물질을 함유한 화학물질은 18 01 06*/18 02

05, 18 01 06*에서 제외된 화학물질은 18 01 07/18

02 06, 세포독성제와 세포분열촉진제는 18 01 08*/

18 02 07*, 18 01 08*에서 제외된 화학물질은 18

01 09/ 18 02 08, 치과 분야에서 발생하는 아말감

폐기물을 18 01 10, 위험한 다공성 고체소재(예. 석

면)를 포함한 금속 포장(압축용기 포함)은 15 01 11

로 구분하고 있다.9)

유럽연합에 속하는 국가들은 각 국가에서 사용해

온 의료폐기물의 정의와 분류를 가지고 있더라도 유

럽연합의 EWC에 준하여 재분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과거 독일은 1992년부터 의료폐기물을 Group

A(일반생활폐기물), B(혈액, 체액으로 오염된 폐기

물), C+E(감염성폐기물+적출물), D(화학물질)로 구

분하고, Group A와 B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처

리하며, Group C+E와 D는 종류에 따라서 판단하여

처리하는 의료폐기물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 독일은 의료폐기물을 EWC에 맞추어 6자리의

코드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9,10)

영국의 경우도 네 연방이 2004년 또는 2005년에

EWC를 도입하여 의료폐기물 관리체계를 정비하였

다. 영국은 대체로 유럽연합의 지침에 따른 관리체

계를 가지고 있다. England와 Wales의 The Controlled

Waste Regulations (2012)에 의하면 의료폐기물

(clinical waste)은 의료활동과 비의료활동에서 나오

는 의료폐기물로 구분한다.11) 의료활동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종류는 ① 사람이나 다른 생물에게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이나 독소, ② 생물학적 활성

의약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에 오염된 것 ③ 날카로운

것, 체액, 유럽연합 지침(Directive 67/548/EEC)에 규

정된 위험물질에 오염된 것과 같다. 비의료활동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에서도 위 3가지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것을 의료폐기물로 분류한다.12) 

벨기에에서 의료폐기물은 ‘사람 및 동물의 치료와

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안전한 관리를

중심으로 하고 처벌을 강조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위해성에 근거한 분류체계부터 최종처리

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위해성(risk)의 관

점에서 ‘고위험 의료폐기물(high risk medical waste;

HRMW)’과 ‘위험하지 않은 의료폐기물(ordinary

medical waste; OMW)’로 구분하고 있는데, HRMW

의 기준은 ① 감염위험, ② 중독, ③ 손상, ④ 윤리

적인 측면 - 신체기관, 혈액, ⑤ GMO (유전자재조

합생물) 등과 같다. 혈액은 액체로서 HRMW로 간

주하며, HRMW와 OMW가 섞이는 경우에는 HRMW

로 간주한다.

3. 미국

미국 환경보호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 EPA)에서는 의료폐기물(medical waste)

을 ‘사람 또는 동물들의 진단, 치료, 면역 조치에서

발생한 폐기물, 관련 연구기관 또는 생물제제의 생

산 및 시험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고형 폐기

물’로 정의하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비유해 폐기물

(non-hazardous waste)로 분류된 산업폐기물(industrial

waste)에 속하지만, 다른 산업폐기물과는 별도로 분

리되어 관리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 의료폐기물의 발생·이동·처

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폐기물의 불건전한 처분

으로 인해 인간과 환경에 위해를 초래하는 일이 없

도록「자원보전 및 복구법(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을 개정하여 1988년 11월부터

1991년 6월까지「의료폐기물 추적법(Medical Waste

Tracking Act)」을 수년 간 시행한 바 있다[13]. 이

를 통해 의료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처리 과정에

대한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추적시스템의 효과,

의료폐기물이 유발하는 잠재적 위협에 관한 내용, 의

료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전국적인 규모의 법규

화에 관한 의견을 정리한 바 있다. 의료폐기물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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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적용된 대상은 감염과 관련된 배지나 균주, 병

리계 폐기물, 혈액류, 예리한 기구, 오염된 실험동물

폐기물, 전염병 환자로부터의 격리의료폐기물이었다.14) 

이후 현재까지 미국 환경보호청은「의료폐기물

추적법」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주(州) 별로 폐기물

관리체계를 개발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의료폐기

물 관리의 모델 가이드라인을 제시14)하고 있으며, 보

관·운송·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다.15) 그

러나, 실제로는 주별로 의료폐기물을 나타내는 용어

조차도 ‘regulated medical waste’ (뉴욕, 로드아일랜

드, 버지니아 등), ‘infectious waste’ (콜로라도, 뉴잉

글랜드, 네바다 등), ‘biomedical waste’ (코네티컷, 플

로리다, 조지아, 메인, 워싱턴 등), ‘special medical

waste' (매릴랜드 등)으로 일치하지 않으며 여러 가

지 규정도 다양한 수준으로 수행되고 있다[16]. 

4. 일본

일본은 기본적으로 폐기물을 산업폐기물과 일반폐

기물로 분류하며, 각각에 대해 특별한 처리가 필요

한 폐기물을 ‘특별관리폐기물(specially controlled

waste)’로 관리하고 있다. 의료폐기물 중 감염성을

가진(또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특별관리폐기물로 분

류되며, 종류에 따라 ‘특별관리산업폐기물(specially

controlled industrial waste)’ 또는 ‘특별관리일반폐기

물(specially controlled municipal solid waste)’로 분

류된다.17)

감염성 일반폐기물은 의료관계기관 등에서 발생하

는 휴지, 붕대, 탈지면 등에서 감염성을 띠는 것으

로, 감염성 산업폐기물은 혈액(폐알칼리 또는 오니),

주사바늘(금속 쓰레기), 엑스레이 정착액(폐산) 등에

서 감염성을 띠는 것으로 정의된다.18)

한편, 현재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배출

되는 의료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되고

있다. 일본의 고령사회 추세에 따라 재택의료가 많

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의

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19) 

Table 2에 요약된 바와 같이 의료폐기물의 범위와

분류체계가 서로 상이한 부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

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의 구분에서 ‘18 01 04/

18 02 03’은 ‘감염예방의 관점에서 수집 및 처리에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폐기물’로 정의되

며, 혈액 등으로 오염된 붕대, 깁스, 세탁물, 일회용

가운, 기저귀 등이 그 예이다.9) 국제보건기구(WHO)

의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구분에 따르면 이는 감염성

폐기물의 범주에 들어가지만,4) 미국의 제안에서는 특

별히 관리되어야 할 의료폐기물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국의 분류체계에서는 이것이 일반의료폐

기물에 속하며 전체 발생량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IV. 의료폐기물의 수집/보관/운반/처리

과정 비교

독일과 벨기에(Flanders 주), 미국, 일본, 한국에 대

해 각국의 의료폐기물 관리제도의 특성에 대해 요약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전반적으로 의료폐기물

관련 규정의 강도는 한국이 가장 강하며, 벨기에

(Flanders 주), 독일, 일본, 미국의 순으로 볼 수 있다. 

1. 배출기관에서의 수집과 보관

한국에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기관에서 외부

로(off-site) 운송하여 처리하기까지 보관하는 장소를

별도로 설치하고, 1주일에 1회 이상 소독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감염성이 높은 격리의료폐기물과 태반

을 포함한 조직물류 폐기물의 경우 4oC 이하에서 보

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드시 전용 플라스틱 용기

에 담도록 하고 있다. 손상성 폐기물의 경우에도 전

용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보관기

간은 격리의료폐기물의 경우 7일, 손상성폐기물의 경

우 30일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다른 종류의 고상 의

료폐기물은 비닐봉투와 전용 골판지 용기를 이용하

여 수집한다.20) 

독일은 감염성폐기물에 대해 15oC 이하의 온도에

서는 보관기간이 일주일이 넘어서는 안 되며, 8oC

이하에서는 병원의 위생 전문가와의 협의로 보관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체부위 및

장기 그리고, 감염성이 없는 혈액과 혈액 생성물을

포함한 종류들도 동일한 온도조건이 적용되나, 냉동

(deep-frozen) 상태로 6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다. 벨

기에의 Flanders 주의 경우 HRMW는 3가지 종류의

수집용기(플라스틱 위생박스, 비닐 봉지가 안에 들

어간 박스, 바늘 수집 전용용기)에 수집한다. HRMW

는 별도의 잠금장치 용기에 넣고, OMW는 컨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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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프레스(container press)로 압축하여 보관장소로

이동한다. HRMW를 보관하는 창고는 7oC 미만으로

유지시키며, 청결히 관리한다.21) 

미국 환경보호청이 제시하였던 ‘Model Guidelines

for State Medical Waste Management’에 따르면,14)

의료폐기물은 발생원에서 구분하여 적절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손상성폐기물은

내열성 용기, 한 번 뚜껑을 덮으면 다시 열리지 않

는 고체용 플라스틱 통, 반투명인 색으로 주사침 등

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 용기 등을 사

용한다. 의료폐기물은 2중으로 포장하고 양방으로 표

지를 붙이며, 외측의 포장(예를 들면 박스)은 적하,

수집, 운반 등으로 파손이 없도록 단단한 재질을 사

용한다. 내측포장은 폐액 등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단

단하게 묶고 재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의료폐

기물을 바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저장장

소를 확보하여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저장과 관

련하여 구체적인 온도와 기간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저장보관 시간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감염성폐기물은 전용용기를 이용하여

발생부터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 추적하고 기록하

도록 하고 있으나, 배출기관에서 보관에 대한 온도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일본의 의료기관에서는 시

설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

기 위하여 특별관리산업폐기물 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고 자율성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관리산업폐기물 관리책임자는 처리계획서

및 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의료폐기물의 배출, 분리,

운반, 중간처리 등에 관계되는 구체적인 사항을 의

사, 간호사, 청소작업원 등의 관계자에게 주지하여야

한다.18) 

2. 배출기관에서의 처리 방법 

한국에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기관 내(on-site)에서

초음파나 스팀을 사용하여 멸균 및 분쇄하는 처리를

허용하고 있지만 전국에서 1곳의 병원에서만 초음파

를 이용한 멸균분쇄기를 운영하고 있다.22) 배출기관

내에서 소각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실

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추세로 변화해 왔으며,

현재는 전국에서 1곳의 병원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특징적인 점은 멸균분쇄기를 거친 잔재물은 지정폐

기물 소각장으로 보내져 소각된다는 점이다. 

벨기에의 경우 배출기관 내 처리방법(on-site

treatment)으로 고압증기멸균(autoclaving)만을 인정

하고 있으며, 국가의 규모와 영토가 작아 모든 폐기

물 처리를 소각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어 배출기관

내 처리의 비중이 매우 낮고, 잔재물이 매립되는 경

우도 없다. 독일의 경우 배출기관 내 처리방법으로

스팀이나 초음파를 이용하여 정해진 조건에 따라 멸

균처리를 허용하고 있고, 처리 잔재물은 매립도 가

능하다. 미국의 경우는 대체로 스팀이나 초음파를 이

용한 방법 외에 화학적인 처리까지도 제시되고 있으

며, 처리한 결과물은 매립으로 최종처리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의료폐기물 관리 범위가 확대될수록 배

출기관 내 처리방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

본은 용융(melting), 스팀, 건열멸균 등의 방법을 배

출기관 내 처리방법으로 허용하고 있고, 처리한 결

과물도 매립 가능하나, 그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

는 추세이다.

3. 운송 및 위탁소각

한국에서는 위탁처리 방법으로 소각(incineration)

방식만 허용하고 있는데, 위탁 소각처리가 가능한 의

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이 전국에 걸쳐 약 15개소 정

도에만 한정되어 있어 운송거리가 다른 국가에 비해

더 긴 편이다.6) 의료폐기물의 발생량은 서울, 경기

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소각처리 가능 용량은 경상

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 경상도 지역으로 운송되어 처리된다. 따라

서 약 350km까지 운송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23) 의

료폐기물의 운송은 전용차량에 의해 이루어지며, 차

량 컨테이너 안의 온도는 4oC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24)

독일의 경우 감염성폐기물과 독성이 강한 화학물

질 등은 유해폐기물 소각로까지 운송하여 소각처리

하는데, 운송거리는 대략 100 km 정도까지라고 볼

수 있다. 운송차량이 의료폐기물만 운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의료폐기물을 운송할 때 온도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운송회사에 따라 실제적으로 0oC와

같은 낮은 온도로 운반되기도 하며, 전용용기 내부

에서 가스가 발생할 때 전용용기가 그 압력을 견뎌

야 하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벨기에는 소각이 가장 안전한 처리방법이라는 인식

하에 모든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은 소각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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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고 있다.10) 의료폐기물을 소각하는 소각로가 따

로 설치되어 있으나, 한국처럼 법적으로 의료폐기물

만 소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영토

가 작기 때문에 운송 거리도 짧고, 운송시 온도에

대한 규정도 없으며, 의료폐기물만 운반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미국의 경우 500 km까지도 장거리 운

송하는 사례도 있으나 위탁소각 처리에 의존하는 정

도가 크지 않아 의미가 제한적이다. 한편, 운송시의

온도 규정이나 의료폐기물 전용 운송차량도 규정되

어 있지 않다.15) 일본의 경우에도 의료폐기물 운송

시의 온도규정이나 전용 운송차량에 대한 규정은 없

고, 운송거리는 독일의 경우와 유사하게 약 100 km

정도까지이다.19) 전반적으로 위탁 소각처리에 대한

의존도는 중간 정도이며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한국처럼 의료폐기물을 전용으로 처리하는

소각장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4. 일반의료폐기물의 처리 방식

한국에서는 EWC 코드로 18 01 04/ 18 02 03에

해당하는 일반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를 이용하여 수

거한 후, 대부분 의료폐기물 전용소각로에 용기째로

투입하여 위탁소각처리하고 있다.21) 미국과 독일의

경우 이러한 종류의 의료폐기물은 대체로 생활폐기

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병원

에 따라서 혈액이 묻은 의료폐기물을 감염성폐기물

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도 한다.25) 벨기에에서는 혈액

이 묻을 경우 이를 고위험 의료폐기물(HRMW)로

취급하며 나머지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취급하

고, 일본의 경우에도 혈액이 묻은 거즈, 기저귀 등

은 감염성 일반폐기물(infectious municipal waste)

로 취급한다. 한편, 일본에서 혈액이 포함되지 않은

기저귀는 비감염성일반폐기물(non-infectious municipal

waste)로 취급하고 있다.18) 

이와 같이 현재 한국의 관리체계와 달리 외국에서

는 일반의료폐기물 전체를 감염성이 크지 않은 것으

로 판단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에 한정

하여 감염의 가능성을 인정하기도 한다. 

V. 한국 의료폐기물 관리체계에 대한 시사점

현재 한국의 의료폐기물 관리제도는 매우 선진적

인 제도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

지 의료폐기물의 위해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면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현재까

지 환경부는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현장지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금은 다시금 의료폐기물 관리를 위한 사

회적 합의를 잘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

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소각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에 거의 포화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Fig. 1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접근법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접근법은 의료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감소시키는 방

법, 두 번째 접근법은 의료폐기물 전용소각로 용량

을 빠른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는 방법, 세 번째

접근법은 의료폐기물 처리방법을 다각화하는 방법이

다. 이 중 두 번째 접근법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접근법만으로는 의료폐기

물 발생량의 증가속도를 따라가기에 쉽지 않은 상황

으로 판단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소각로가 노후화되

는 것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발생량 자체를 감소시키거나 처리방법을 다

각화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앞서 살펴본 외국의 사례에서도 어디까지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의료폐기물의 범위로 볼 것인가에 대

한 관점과 그에 따라 어떠한 처리 방법을 적용할 것

인가에 대한 관점이 서로 상이하였던 만큼, 위 세

가지 접근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발생량 감소

1.1. 의료폐기물 분리수거 체계 확립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이며, 발

생한 폐기물을 가능한 한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과 의료폐기물의 특성

을 고려하여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

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의료

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발생량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원칙적으로 의료폐기물이 섞여있는 폐기물은 의료

폐기물로 간주되므로,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을 경

우 일반폐기물과 잘 섞일 수 있는 일반의료폐기물의

양이 늘어날 수 있다. 이전에 보고된 연구에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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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26개소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결과, 일반

쓰레기통에 의료폐기물이 버려지는 경우는 29건

(23%),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일반쓰레기가 버려지

는 경우가 66건(55%)로 조사되었다.26) 이는 분리배

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실제로 많은 의료기관에서 분리가 잘 되지 않는

곳에는 처음부터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 가장 많은 의료폐기물의 종류가 일반

의료폐기물이므로 일반의료폐기물의 철저한 분리수

거를 통해 전체 의료폐기물 양을 절감할 수 있을 것

이며, 총 발생량이 소각처리가능용량에 근접하게 된

현재 상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미국 버지니아 주 Inova Fairfax 병원에서는 의료

폐기물 양을 줄이기 위하여 2009~2010년간 직원들

에게 의료폐기물의 처리절차, 환경보호, 건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25개의 수술실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RMW,

regulated medical waste) 발생량이 19% 감소, 경비

는 1년 동안 15,000달러가 절약되었다.27)

우리나라도 의료폐기물 양을 줄이기 위해 종사자

의 특성에 따른 개별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28) 또한, 의료인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홍보(포스터, 공익광고 등의 방법으

로)도 필요하며, 채혈한 후에는 그 현장에서 혈액이

묻는 솜을 수거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방법, 분리

수거통을 비치하고 분리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환자

및 방문객에게 교육하는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

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최근 그린호스피탈(Green

Hospital) 병원을 지정하여 친환경적인 에너지 절감

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와

연계하여 캠페인을 벌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1.2. 의료폐기물 분류 체계 검토

감염성의 관점에서 존재 확률이 매우 낮은 일부

Fig. 1. Three approaches to cope with rapidly increasing medical wastes in Korea: a) Reduction of medical wastes, b)

Securing capacity of incinerators used exclusively for medical wastes, c) Diversifying disposal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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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상의 일반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적으로 체계적인 위해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의 경우 많은 주에서 국내의 일반의료폐기물

에 해당하는 것을 의료폐기물(Regulated Medical

Waste)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일반의료폐기물의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회용기저귀의 일부에 대해 의

료폐기물에서 제외해 주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일반의료폐기물의 일부와 생물

화학폐기물 중 백신 등을 제외한 화학폐기물의 경우

의료폐기물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

다. 의료폐기물 중 화학물질은 밀봉된 상태로 소각

로에 투입되어 폭발을 일으키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

므로 의료폐기물에 제외하여 처리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소각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경

우 근로자에게 잠재적인 위험이 되며, 소각로의 수

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의료폐기물 분류 체계를 검토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특별하게 관리하는 의료폐기물의 범주를

줄이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위해성 평가

와 위해도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

로 예방의 관점에서는 특별하게 관리하는 의료폐기

물의 범주를 충분히 넓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1.3. 발생량 통계의 정확성 제고 노력

현재 한국의 경우 RFID 전자시스템으로 발생량의

산출이 과거에 비해 정확해졌으나, 배출자와 위탁처

리 업체 간의 계약형태가 발생량에 따라 비용이 정

해지는 정량제가 아닌 정액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발생량 통계가 잡히지 않을 가능성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26) 향후 정책 방향이 정확한

발생량 및 처리량 통계에 기반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의료폐기물의 처리비용

산출이 정량제에 기반할 때 정확한 통계 및 배출기

관의 자발적인 분리수거 노력이 수반되는 이점이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가격과 관련하여 영연방의

Wales 주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29) 웨일즈 지

방의 병원들이 1990년대에 연합을 결성하여 ‘Wales

Shared Services Partnership – Procurement Services’

라는 협회를 만들어, 웨일즈 주 안에서 동일한 가격

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모든 병원들

이 지역과 크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별 병원이 아닌

협회가 업체와 일괄적으로 거래하는 방식을 적용한

것이었다.30) 

2. 의료폐기물 처리방법 다각화

2.1. 멸균분쇄 처리 

한국에서는 최근까지 위탁 소각처리 방식의 일원

화된 처리방식으로 변화해 왔다. 즉, 국내 자가(on-

site)처리의 경우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 금지되는 학교보건법31)과 경제

적인 이유로 자가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어렵고 관리

측면에서도 소각이 확실한 처리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모든 의료폐기물을 외부 업체를 통해 소각

처리하는 방식으로 수렴되어 왔다. 그러나, 현 시점

에서는 오히려 다양한 자가처리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의료폐기물 배출기관 내에서의 자가처리 방법으로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어 왔는데, 위해성 측면에서 안

전성이 확보되고 경제적인 효과가 충족될 경우 도입

가능하다. 예를 들어, 최근에 개발된 멸균분쇄기는

과거와 비교하여 비용효과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였

다. 따라서, 다양한 자가처리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소각로의 증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자가처리 비

중을 높여 소각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

이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보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때, 의료폐기물의 종류별로 자가처리의 가능 여

부를 개별적으로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의료폐기물과 손상성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에 한정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비위험성 의료

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

으며 감염성폐기물, 손상성폐기물 등 멸균처리 과정

을 거칠 수 있음을 감안할 때,32) 국내에서도 격리의

료폐기물 같은 고위험성 의료폐기물은 위탁 소각하

는 방식으로 관리하더라도 종류에 따라서 멸균처리

를 활용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2. 의료폐기물 전용 이외 소각로 활용 검토

위해성 평가를 통해 멸균분쇄 후 잔재물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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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생활폐기물 소

각로를 활용하여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현재의 규정은 멸균분쇄 후 잔재물을 지정폐

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향

후 위해성 및 경제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필요한 경

우 생활폐기물 소각로를 활용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 

일반의료폐기물의 경우 위해성 측면에서 격리의료

폐기물이나 위해의료폐기물에 비해 낮으므로, 밀폐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조건 하에 전용소각로가 아닌

다른 소각로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고

려할 수 있다. 국내에서 현재 일반의료폐기물이 약

80%로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현실적으로 일부 일반

의료폐기물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바

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으로 의료폐기물의 종

류가 아닌 특정 시기(예를 들어, 발생량이 소각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시기)나 배출기관의 종류에 따라서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이다. 단, 이러

한 정책은 해당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이나 적절한

위해도 소통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VI. 결 론

본 연구는 의료폐기물 관리 체계의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현재 한국의 의료폐기물 관리 체계의 장단점

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대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의료폐기물 관리

제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수행된 바 있으

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비교적 심층적으로 비교분

석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

구 결과의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의료폐기물 관리는 2008년 이후 배출에서

부터 처리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2000년대 초 이후 급격한

발생량 증가, 그에 비해 충분한 전용소각로 확보의

어려움, 발생 및 처리 간 지역적 불균형, 유행병 발

생 시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등 여러 가지 문제

가 제기되어 왔다. 한국의 의료폐기물 관리제도가 의

료폐기물을 넓은 범위로 정의하고 적극적인 규제와

관리를 수행해 온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으

나, 대부분의 의료폐기물을 전용소각로에 위탁 소각

하는 방식으로 구축된 현 체계는 의료폐기물의 급격

한 증가와 소각 용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로 인

해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의료폐기물의 분류에서

부터 발생량 감소와 처리방법의 다각화에 이르기까

지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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